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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 효과 분석

김승태1)

 1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요용어: 고객응대근로자, 근로환경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이벤트 스터디, 이중차분법.

1. 서론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및 환경에 맞게 훈련된 감정으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노동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매

체를 통하여 고객을 간접적으로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서 발생한다. 최근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고객들의 폭언과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공업화 사회를 지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응대하는 직업뿐만 아

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까지 여러 직업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노동 종사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산업재해의 발생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기업은 경제적

인 피해를 받게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들의 폭언 및 횡포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법”)를 시행하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와 같이 고객을 직

접 대면해서 업무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문구로 게시하고, 콜센터 등 고객을 비대면으로 응대하는 사업

장의 경우에는 음성으로 안내하게 되어있다. 또한 고객과 문제 발생 시에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침 내용과 정신건강 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고객응대근로

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시키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신체

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5년 동안 정신질병 산업재해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의 산업

재해 신청 건수는 560건으로 2018년의 268건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래, 2023). 정신질병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고객에 의한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고객응

대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보호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양경욱 (2022)은 감정노동 종사자 4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감정소진과 관

련하여 예방효과 및 회복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의 실증연구는 법의 도입이 비교적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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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도입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자의 정신질병 산업재해의 변화를 파

악해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자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분석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법의 예방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

과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 간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론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 

Differences, DiD)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근로환경조사 데이터와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를 설명하였고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인 이중차분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강

건성 검정 및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2.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한 자료이다. 유럽근로환경조사의 설문을 토대로 설문지를 만들었으

며 노동의 강도, 업무 스트레스, 반복적인 작업, 근로의 패턴, 감정 노동, 직업만족도, 건강문제, 업무 간 

위험 요인 노출정도 등 130여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로 2006년

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2차 조사를 거쳐 3차 조사가 진행된 2011년

부터 50,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3년 주기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이 유사

한 2011년 3차 자료부터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20년 6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5차 근로환경조사 자

료는 2017년에 조사되었고 6차 근로환경조사 자료가 2020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이 도입된 2018년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언어폭력 피해여부 있다=1, 없다=0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고객(학생, 환자 등)에 의한 언어폭력=1,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없거나 주체가 

상사, 직장 동료 및 부하직원=0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있다=1, 없다=0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있다=1, 없다=0
신규 채용 신규채용(1년 미만)=1, 1년 이상 근무=0

처치

변수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1, 기타근로자=0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및 연령제곱 (연속변수) 조사기준일 당시 만 나이
학력 고졸 미만=1, 고졸=2, 전문대졸 이상=3 
산업 대분류 21개 분류(광업, 제조업 등)
조사 연도 2011년(3차), 2014년(4차), 2017년(5차), 2020년(6차)

<표 2.1>은 실증분석에서 이용한 변수들을 설명한 것이다.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언어폭력 피해여부’의 

경우에는 ‘지난 한달 동안 귀하는 업무 수행 중에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라

고 대답한 경우에는 1,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표 2.2 기초통계량

변수
고객응대근로자 기타근로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어폭력 피해여부
있음 6,744 6.2% 3,045 3.4%
없음 102,386 93.8% 87,300 96.6%
결측치 151 - 184 -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있음 4,398 5.5% 1,501 2.2%
없음 75,907 94.5% 67,264 97.8%
결측치 28,976 - 21,764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있음 83,791 78.0% 60,796 68.3%
없음 23,598 22.0% 28,245 31.7%
결측치 1,892 - 1,488 -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있음 12,894 16.3% 5,519 8.2%
없음 66,433 83.7% 62,040 91.8%
결측치 29,954 - 22,970 -

신규 채용
신규 채용 9411 11.1% 7,003 11.0%
1년 이상 근무 75,670 88.9% 56,686 89.0%
결측치 24,200 - 26,840 -

성별
남성 50,388 46.1% 50,441 55.7%
여성 58,893 53.9% 40,088 44.3%

학력
고졸 미만 13,301 12.2% 24,966 27.6%
고졸 46,356 42.4% 31,412 34.7%
전문대졸 이상 49,624 45.4% 34,151 37.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46.42 13.02 50.61 15.34

표본수 109,281 90,529

주.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KWCS) 3차~6차 자료를 활용하였음.
    2) 결측치는 응답거부 및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3차 조사 미실시, ‘신규 채용’ 

4차 조사 미실시 자료로 인해 발생하였음.

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부터는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언어폭력의 주체를 묻는 세

부문항이 생겼기 때문에 언어폭력 주체를 세분화하여 식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객에 의한 언어폭

력’ 변수의 경우에는 ‘지난 한달 동안 귀하는 업무 수행 중에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에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 언어폭력 주체가 ‘고객(학생, 환자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로, 언어폭력

을 당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거나 언어폭력의 주체가 상사, 직장동료 및 부하직원이라 대답한 사람을 0으

로 코딩하였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

다’, ‘가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1로,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0으로 

코딩하였다.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변수는 ‘귀하가 하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노동 매뉴

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로,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0으로 코딩하였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내용 중 하나인 ‘고객과 문제 발생 시에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

뉴얼을 마련할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

수이다.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일한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신규 채용’ 변수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보호법의 시행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

업들의 신규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처치그룹인 고객응대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해 ‘귀하는 근무시간 중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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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근무 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3/4’,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1/4’ 라

고 대답한 사람을 고객응대근로자로 식별하였고,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이라고 대답한 사람을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타근로자로 식별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및 연령제곱, 

학력 및 산업 대분류, 조사 연도를 사용하였다.

<표 2.2>는 고객응대근로자와 기타근로자의 변수별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고객응대근로자는 

109,281명, 기타근로자는 90,529명으로 5.5:4.5의 비율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피해여부는 고객응대근로자

가 6.2%, 기타근로자가 3.4%로 언어폭력 피해 또한 기타근로자보다 고객응대근로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고객응대근로자가 78.0%, 기타근로자가 68.3%로 두 유형의 근로

자 모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의 경우에는 고객응대근로자 16.3%, 기타근로자 8.2%로 고객응대근로자가 더 높

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직종이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감

정노동 매뉴얼이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미만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고객응대

근로자 11.1%, 기타근로자 11.0%로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과 관련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미만의 비율이 고객응대근로자

보다 기타근로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고객응대근로자 46.4세, 기타근로자 50.6세로 고객

응대근로자의 연령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본 연구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은 다음과 같다. 

   고객응대근로자년 고객응대근로자년             (3.1)

 는 ‘언어폭력 피해여부’,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노동 매

뉴얼 유뮤’, ‘신규 채용’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언어폭력 

피해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경우를 예시로 하여 선형확률모형의 양변에 평균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폭력피해  고객응대근로자년고객응대근로자년         (3.2)

은 고객응대근로자가 언어폭력 피해를 받을 확률과 기타근로자가 언어폭력 피해를 받을 확률의 차

이를 의미한다. 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시행 이후인 2020년 근로자가 언어폭력 피해를 받을 확률

과 보호법 시행 이전의 근로자가 언어폭력 피해를 받을 확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는 연령 및 연령제

곱, 학력, 산업 대분류, 2020년 외의 조사 연도 등의 통제변수이다. 

2018년 10월 18일부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에 의한 폭언 등으로

부터 정신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2017년 7월~11월에 취업자들의 특

성, 작업환경, 건강 상태 등을 수집하여 구성되었고, 6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2020년 10월~2021년 4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기타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 모형의 교차항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통해 추정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효과를 

나타낸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을 적용 받는 경우 형태(고객응대근로자 또는 기타근로자)의 근로자 의  연

도에 언어폭력 피해를 받는 경우를 , 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형태 근로자 의  연도에 언

어폭력 피해를 받는 경우를 라고 하자. 2020년(6차) 자료에서는 만 관측 되는 것처럼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에서는 ,  둘 중 하나만 관측하게 된다. 이중차분법에서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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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와 같이 개인 효과와 연도 효과의 합으로 가정한다.          (3.3)를 형태 근로자가  연도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를   
로 표현하면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4)

이를 통해 이중차분법의 추정치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고객응대    고객응대           

(3.5)

   기타근로자   기타근로자           
(3.6)  

위와 같은 두개의 차분된 식을 다시 한번 차분하면,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법의 효과 를 추정할 수 있다.

{ 고객응대     고객응대   }
-{ 기타근로자    기타근로자  }        (3.7)

한편 이중차분법 추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가정은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으로, 고

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언어폭력 피해를 받을 확률의 추세가 고객응대근로자와 기

타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법 시행 이전의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추세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후 고객응대근로자 집단에서만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고객응대근

로자는 <그림 3.1>과 같이 공통의 추세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효

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림 3.1 이중차분법 모형의 도식화

평행추세가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게 된다.

              고객응대근로자년
               고객응대근로자년   고객응대근로자년 

            고객응대근로자년       (3.8)

위 식에서 와 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는 2011년에 고

객응대근로자와 기타근로자의 종속변수 값의 차이가 2017년에 고객응대근로자와 기타근로자의 종속변

수 값의 차이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는 2014년에 두 집단의 종

속변수 값의 차이가 2017년에 종속변수 값의 차이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한다. 와   
모두 보호법 도입 이전의 추정값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이 추정되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야 평행추세가정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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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추세가정의 검정을 위해서는 보호법 도입 이전 시점에 대한 다기간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제한적으로나마 보호법 시행 2~3개년 전까지의 자료와 시행 이후 1개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식 

(3.8)의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평행추세가정을 확인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표 4.1>은 종속변수를 ‘언어폭력 피해여부’로 하여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1)~(3)은 조사 연도를 제외한 성별, 연령, 연령제곱, 학력, 산업 대분류를 통제

하지 않고 전체 표본, 남성 표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고, 모형(4)~(6)은 통제변수를 포함하

여 전체 표본, 남성 표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4.1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1): 언어폭력 피해여부 

변수
언어폭력 피해여부

(1)
전체

(2)
남성

(3)
여성

(4)
전체

(5)
남성

(6)
여성

평균처치효과(ATET)

보호법 적용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383***
(0.0037)

-0.0427***
(0.0051)

-0.0372***
(0.0051)

-0.0382***
(0.0037)

-0.0436***
(0.0051)

-0.0367***
(0.0051)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418***
(0.0014)

0.0444***
(0.0021)

0.0410***
(0.0019)

0.0382***
(0.0016)

0.0391***
(0.0022)

0.0374***
(0.0022)

성별(기준=여성) 0.0012
(0.0014)

연령 0.0001
(0.0003)

-0.0002
(0.0004)

0.0007*
(0.0004)

연령 제곱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045*
(0.0026)

-0.0086**
(0.0039)

-0.0017
(0.0034)

전문대졸 
이상

-0.0140***
(0.0029)

-0.0230***
(0.0043)

-0.0018
(0.0038)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N N N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Y

Constant 0.0195***
(0.0012)

0.0217***
(0.0017)

0.0152***
(0.0018)

0.0187***
(0.0070)

0.0260**
(0.0102)

0.0060
(0.0097)

관측치수(Observations) 200,011 100,926 99,085 199,475 100,654 98,821

주.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언어폭력 피해여부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평균처치효과(ATET)를 분석해보면 모형(1)~(6)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모형(4)의 추정계수는 –0.0382로 고

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고객응대근로자가 기타근로자에 비해 언어폭력 피해여부가 3.82%p 감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표본으로 분석한 모형(5)의 추정계수는 –0.0436, 여성 표본으로 분석한 모형

(6)의 추정계수는 –0.0367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언어폭력 피해여부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처치효과 퍼센트 포인트 추정값의 크기는 기초 확률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감소를 의미한다

<표 4.2>는 종속변수를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언어폭력의 

대상을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것은 2014년 4차 조사 이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통제변수 및 분석 대상의 표본을 다르게 하여 모형(1)~(6)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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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평균처치효과를 분석해보면 모형(1)~(6) 모두 음

(-)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호법의 도입으로 고객응대근로

자가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을 당할 확률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2):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변수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1)
전체

(2)
남성

(3)
여성

(4)
전체

(5)
남성

(6)
여성

평균처치효과(ATET)
보호법 적용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529***
(0.0033)

-0.0612***
(0.0045)

-0.0444***
(0.0047)

-0.0523***
(0.0033)

-0.0609***
(0.0046)

-0.0436***
(0.0047)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559***
(0.0015)

0.0608***
(0.0022)

0.0500***
(0.0021)

0.0504***
(0.0017)

0.0534***
(0.0023)

0.0463***
(0.0024)

성별(기준=여성) -0.0018
(0.0015)

연령 0.0004
(0.0003)

0.0003
(0.0004)

0.0008*
(0.0004)

연령 제곱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005
(0.0029)

0.0013
(0.0040)

-0.0027
(0.0041)

전문대졸 
이상

-0.0054*
(0.0032)

-0.0060
(0.0045)

-0.0067
(0.0043)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N N N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Y

Constant 0.0189***
(0.0010)

0.0175***
(0.0014)

0.0210***
(0.0015)

0.0093
(0.0070)

0.0038
(0.0096)

0.0119
(0.0104)

관측치수(Observations) 149,598 72,079 77,519 149,070 71,812 77,258

주.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모형(4)의 추정계수는 –0.0523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에 의한 언

어폭력 확률이 5.23%p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언어폭력의 주체 중 고

객에 의한 폭언 및 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취지와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3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3):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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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1)
전체

(2)
남성

(3)
여성

(4)
전체

(5)
남성

(6)
여성

평균처치효과(ATET)
보호법 적용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248***
(0.0065)

0.0238***
(0.0089)

0.0254***
(0.0097)

0.0249***
(0.0064)

0.0234***
(0.0087)

0.0253***
(0.0095)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630***
(0.0027)

0.0556***
(0.0036)

0.0866***
(0.0043)

0.0550***
(0.0030)

0.0547***
(0.0039)

0.0532***
(0.0047)

성별(기준=여성) 0.0254***
(0.0027)

연령 0.0143***
(0.0006)

0.0163***
(0.0008)

0.0123***
(0.0008)

연령 제곱 -0.0002***
(0.0000)

-0.0002***
(0.0000)

-0.0002***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401***
(0.0050)

0.0239***
(0.0067)

0.0527***
(0.0073)

전문대졸 
이상

0.0852***
(0.0055)

0.0681***
(0.0074)

0.0973***
(0.0082)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N N N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Y

Constant 0.6669***
(0.0028)

0.6874***
(0.0036)

0.6294***
(0.0045)

0.3018***
(0.0140)

0.2684***
(0.0198)

0.3699***
(0.0201)

관측치수(Observations) 196,930 99,381 97,549 196,430 99,128 97,302

주.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표 4.3>은 종속변수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

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앞의 분석 결과들과는 다르게 모형(1)~(6)의 추정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고객응대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기타근로자에 비해 증가한 것을 의미한

다. 모형(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추정 계수는 0.0249로 보호법 도입 이후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로 인

한 스트레스 확률이 기타근로자보다 2.49%p만큼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정신질병 산업재해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와 부합되는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분석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와는 별개로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지 못했고, 결국 스트레스의 증가가 정신질병 산업재해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기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 중 고객에 의한 언

어폭력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의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4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4):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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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1)
전체

(2)
남성

(3)
여성

(4)
전체

(5)
남성

(6)
여성

평균처치효과(ATET)

보호법 적용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164***
-0.0058

0.0121
(0.0083)

0.0223***
(0.0077)

0.0184***
(0.0057)

0.0128
(0.0082)

0.0273***
(0.0076)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823***
(0.0029)

0.0638***
(0.0039)

0.1035***
(0.0042)

0.0577***
(0.0032)

0.0472***
(0.0043)

0.0707***
(0.0046)

성별 -0.0062**
(0.0027)

연령 -0.0004
(0.0005)

-0.0009
(0.0008)

-0.0002
(0.0007)

연령 제곱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239***
(0.0040)

0.0180***
(0.0056)

0.0265***
(0.0056)

전문대졸 
이상

0.0528***
(0.0047)

0.0529***
(0.0063)

0.0469***
(0.0068)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N N N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Y

Constant 0.0890***
(0.0021)

0.0874***
(0.0028)

0.0913***
(0.0033)

0.0562***
(0.0126)

0.0512***
(0.0174)

0.0654***
(0.0184)

관측치수(Observations) 147,372 71,007 76,365 146,886 70,754 76,132

주.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표 4.4>는 종속변수를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평균처치효과(ATET)를 분석해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

형(1), (4)와 여성 표본으로 분석한 모형(3), (6)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모형(4)의 추정계수는 0.0184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고객응대근로자가 기타

근로자에 비해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가 1.84%p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표본으로 분석한 모형(2), 

(5)는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지나, 값의 크기가 전체 표본 및 여성 표본의 추정치보다 작고 통계적 유의

성이 사라졌다. 여성을 표본으로 분석한 추정치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콜센터 상

담사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여성집약적 고용구조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대표적 직업 

중 하나인 콜센터 상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90.6%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구 국가의 경우 여성 

비율이 54.2%~65.2%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의 결과

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예방조치가 잘 시행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회사의 감정노동 

매뉴얼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5): 신규 채용



10

변수
신규 채용(1년 미만)

(1)
전체

(2)
남성

(3)
여성

(4)
전체

(5)
남성

(6)
여성

평균처치효과(ATET)

보호법 적용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003
(0.0056)

-0.0024
(0.0073)

0.0042
(0.0088)

0.0016
(0.0052)

-0.0061
(0.0067)

0.0125
(0.0082)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070***
(0.0026)

0.0003
(0.0032)

0.0024
(0.0043)

-0.0183***
(0.0027)

-0.0177***
(0.0033)

-0.0189***
(0.0046)

성별(기준=여성) -0.0210***
(0.0025)

연령 -0.0323***
(0.0006)

-0.0347***
(0.0009)

-0.0295***
(0.0009)

연령 제곱 0.0003***
(0.0000)

0.0003***
(0.0000)

0.0003***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361***
(0.0045)

-0.0310***
(0.0061)

-0.0441***
(0.0066)

전문대졸 
이상

-0.1158***
(0.0050)

-0.1020***
(0.0066)

-0.1340***
(0.0076)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N N N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Y

Constant 0.1121***
(0.0022)

0.0949***
(0.0026)

0.1434***
(0.0039)

0.8643***
(0.0150)

0.8947***
(0.0211)

0.8159***
(0.0215)

관측치수(Observations) 148,895 75,222 73,673 148,770 75,160 73,610

주.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표 4.5>는 종속변수를 ‘신규 채용’으로 하여 분석한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이중차분법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이 기업에게 비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

여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

는 다르게 모형(1)~(6)의 평균처치효과 추정계수 절댓값은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모형(4)의 추정계수는 0.0016으로 처치효과는 0.16%p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기업의 신규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기타근로자에 비해 언어

폭력 및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의 피해를 받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고객들에게 안내되는 폭언 등의 방지 문구 및 음성이 고객들의 폭언 및 욕설로

부터 예방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2 강건성 검정

<표 4.6>은 앞서 분석한 결과의 평행추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각 연도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이벤트 스터디 분석을 한 것이다.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2)

의 추정계수는 –0.0504로 앞의 이중차분법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고객응대*2014’의 추정값의 크기

가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이 2017년 대

비 2014년에는 고객응대근로자와 기타근로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도입된 2020년에는 5%p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3)과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4)에서도 보호법 도입 이전의 기간에는 교차항의 추정계수 값이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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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보호법이 도입 된 이후에는 앞서 분석한 이중차분법 결과의 평균처치효과와 유사한 값이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채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5)의 경우에는 보호법 도입 이전 기간인 2011년의 교차항 

추정치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보호법 도입 이후에도 앞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벤트 스터디 분석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행추세가정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보호법 시행 전후 다소 짧은 기간밖에 

확인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모형(1)은 ‘언어폭력’에 대한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언어폭력의 경우 보호법 도입 이전 연도의 교차항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행추세가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언어폭력’인 경우의 이중차분법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형(2)와는 다르게 해당 종속변수의 언어폭력 대상은 구체적으로 식별하

지 못하여 직장 상사 및 동료로 인한 언어폭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표 4.6 평행추세가정 관련 이벤트 스터디 분석 결과

변수
(1)

언어폭력
피해여부

(2)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3)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4)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5)

신규 채용
평균처치효과(ATET)

교차항
(기준=2017)

고객응대*2011 -0.0209***
(0.0032)

0.0065
(0.0066)

-0.0090*
(0.0048)

고객응대*2014 0.0172***
(0.0038)

0.0039
(0.0030)

-0.0027
(0.0066)

-0.0028
(0.0057)

고객응대*2020 -0.0395***
(0.0042)

-0.0504***
(0.0035)

0.0262***
(0.0075)

0.0170***
(0.0065)

-0.0030
(0.0059)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393***
(0.0026)

0.0485***
(0.0020)

0.0537***
(0.0049)

0.0591***
(0.0045)

-0.0137***
(0.0038)

성별(기준=여성) 0.0012
(0.0014)

-0.0018
(0.0015)

0.0254***
(0.0027)

-0.0062**
(0.0027)

-0.0210***
(0.0025)

연령 0.0001
(0.0003)

0.0004
(0.0003)

0.0143***
(0.0006)

-0.0004
(0.0005)

-0.0323***
(0.0006)

연령 제곱 -0.0000**
(0.0000)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0)

0.0003***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044*
(0.0026)

0.0005
(0.0029)

0.0401***
(0.0050)

0.0239***
(0.0040)

-0.0361***
(0.0045)

전문대졸 
이상

-0.0138***
(0.0029)

-0.0054*
(0.0032)

0.0851***
(0.0055)

0.0528***
(0.0047)

-0.1157***
(0.0050)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Y Y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Constant 0.0211***
(0.0072)

-0.0054
(0.0070)

0.3996***
(0.0144)

0.0725***
(0.0128)

0.8505***
(0.0155)

관측치수(Observations) 199,475 149,070 196,430 146,886 148,770

주. 1)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는 3차 조사 미실시.
    3) ‘신규 채용’은 4차 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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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종속변수 별 추이

<그림 4.1>은 <표 4.6>의 결과를 이벤

트 스터디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고객응

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전인 2011년과 

2014년에는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처치효과가 2017년을 기준으로 0 주

변에서 분포하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보호법 도입 이후인 

2020년에는 이중차분법의 결과와 같이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노

동 매뉴얼 유무’에서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평균처치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4.3 메커니즘

4.3.1. 건강 관련 변수 

보호법 도입 이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은 기타근로자에 비해 고객응대근로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에 조사한 근로환경조사 5차 자료와 2020년에 조사한 근로환경조사 6차 자료 사이에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보호법의 효과와는 별개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

에 코로나19가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기간과 맞물리는 코로나19라는 시대적 배경과 고객응대근로자 

직종 중에서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인 콜센터 상담사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응대근로자의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서창석과 이슬기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원의 순통화시간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순통화시간이 더욱 증가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치경영연구원의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상담사 의식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응대 및 재난지원금 관련 센터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 및 관리자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담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대답한 인원은 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비율도 79.7%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근무 중에 발생하는 불편 및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방역수칙으로 인해 콜센터 상담사들이 업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지럼증, 구토 증세, 피부질환 등의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담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콜센

터에서는 상담사들이 휴게시간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결국 콜센터 상담사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는 기타근

로자에 비해 코로나19 기간에 근무 중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나빠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

와 우울감을 느꼈을 것이다. 

표 4.7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관련 변수 추정 결과

주. 1) 95% Confidence Interval.
    2)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는 3차 조사 미실시.

    3) ‘신규 채용’은 4차 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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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불안감

(2)
불안감

(3)
전신 피로

(4)
전신 피로

평균처치효과(ATET)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068**
(0.0032)

0.0067**
(0.0032)

0.0250***
(0.0062)

0.0212***
(0.0062)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089***
(0.0016)

0.0098***
(0.0018)

0.0054**
(0.0025)

0.0273***
(0.0028)

성별(기준=여성) 0.0027*
(0.0016)

-0.0144***
(0.0024)

연령 0.0024***
(0.0003)

0.0125***
(0.0005)

연령 제곱 -0.0000***
(0.0000)

-0.0001***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011
(0.0023)

-0.0474***
(0.0046)

전문대졸 이상 0.0020
(0.0025)

-0.0937***
(0.0049)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N Y N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Constant 0.0143***
(0.0011)

-0.0381***
(0.0067)

0.2245***
(0.0025)

0.0668***
(0.0115)

관측치수(Observations) 100,487 100,359 199,969 199,443

주. 1)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불안감’은 5차 및 6차 조사에서만 실시되었음.

<표 4.7>은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건강 관련 변수의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한 자료도 조사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업무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이 기타근로자와 대비하여 더욱 나빠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모형 (1), (2)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귀하는 불안감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사람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한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상 관련이 있었습니

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을 1로, 건강상 문제가 없거나 업무상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대답

한 사람을 0으로 코딩하였다. 모형 (3), (4)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전신 피로’와 관련하여 해당 건강상 문

제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을 1로, 전신 피로와 관련한 문제가 없

거나 업무상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을 0으로 코딩한 것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 관련 불안감 및 전신 피로의 평균처

치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값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과 맞물린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타근로

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도입은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예방의 효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보호법 도

입 이후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맞물려 근로환경 악화 및 업무로 인한 건강의 악화로 고객응대근로자의 스

트레스가 높아졌고 정신질병 산업재해 또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4.3.2.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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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숙박 및 음식점업 대상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변수
(1)

언어폭력
피해여부

(2)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3)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4)
감정노동

매뉴얼 유무

(5)

신규 채용

평균처치효과(ATET)

보호법 적용
(고객응대근로자*2020년)

-0.0543***
(0.0115)

-0.0542***
(0.0112)

-0.0169
(0.0256)

0.0100
(0.0192)

0.0386
(0.0238)

통제변수(Controls)

고객응대근로자 0.0571***
(0.0055)

0.0585***
(0.0063)

0.0480***
(0.0105)

0.0368***
(0.0094)

-0.0081
(0.0124)

성별(기준=여성) 0.0043
(0.0052)

0.0038
(0.0056)

0.0249***
(0.0092)

-0.0059
(0.0091)

-0.0535***
(0.0099)

연령 0.0014
(0.0011)

0.0011
(0.0011)

0.0154***
(0.0019)

-0.0094***
(0.0017)

-0.0454***
(0.0021)

연령 제곱 -0.0000*
(0.0000)

-0.0000
(0.0000)

-0.0002***
(0.0000)

0.0001***
(0.0000)

0.0004***
(0.0000)

학력
(기준=고졸미만)

고졸 -0.0104
(0.0095)

-0.0174
(0.0127)

0.0249*
(0.0132)

0.0344***
(0.0103)

-0.0292**
(0.0135)

전문대졸 
이상

-0.0101
(0.0106)

-0.0130
(0.0138)

0.0311**
(0.0157)

0.0677***
(0.0139)

-0.1078***
(0.0166)

산업 대분류(21개 분류) Y Y Y Y Y

조사 연도 더미 Y Y Y Y Y

Constant 0.0101
(0.0237)

0.0465*
(0.0255)

0.2962***
(0.0417)

0.2923***
(0.0375)

1.4782***
(0.0460)

관측치수(Observations) 19,949 14,964 19,536 14,790 15,091

주. 괄호안의 값은 강건한(robust)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고객응대근로자 관련 업종이지만 콜센터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와 같은 

간접대면이 아닌 직접대면 고객응대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고객응대근로자 보

호법에 대한 직접적인 음성 안내를 하지 않고 문구 게시로 대체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의 문구 게시

로는 고객들에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을 인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없었다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처치효과가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음성 

안내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을 통한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같은 간접적

인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부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산업 대분류 21개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13.7%, 기타근로자의 경우 5.5%로, 이를 전체 표본으로 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종속변수가 언어폭력 및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인 경우의 추정치

는 음(-)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 보

호법을 직접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평균처치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다르게 고객응

대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호법 도입 이후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으며, 감정노동 매뉴얼 또한 

보호법 도입 이후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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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객들의 폭언 및 욕설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8일 부

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였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을 

응대하는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질병 산업재해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KWCS) 4개년 자료를 통해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기타근로자에 비해 고객에 의한 언어

폭력의 피해를 받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 매뉴얼 도입의 경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고객들의 폭언 및 욕설로부터 예방적 효과를 나타낸다

고 볼 수 있으며, 보호법의 시행으로 감정노동 매뉴얼 도입 등의 예방조치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호법 도입 이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은 기타근로자에 비해 고객응대근로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과 맞물린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업무로 인한 불안감, 전신 피로 등 건강의 악화로 인해 나타난 것이며, 고객응대근로

자 보호법 시행 이후 정신질병 산업재해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와 부합되는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예방적 효과와는 별개로 보호법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다른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고객응대근로자와 기타근

로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이 기업에게 비용적인 부담

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을 직접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숙

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타근로자 대비 고객응대근로자의 

언어폭력 및 고객에 의한 언어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을 

통한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차분법으로 처치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중요한 가정인 평행추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를 고려하여 다른 연도의 교차항을 포함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보호법 도입 이전의 교

차항 추정계수 값은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호법 도입 이전에는 

평균처치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추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018년 10월 18일에 시행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도입 취지에 맞게 고객들의 폭언 

및 욕설을 감소시켰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예방적 효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법의 실효성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도입 이후에 증가한 정신질병 산업재

해는 코로나19 이후 과중된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와 악화된 근로환경 및 건강 상태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근로환경조사의 조사 주기인 3년이라는 기간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외에도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전부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강건성 검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행추세가

정을 확인했지만, 보호법 도입 이전 2~3개년, 도입 이후 1개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의 추세만을 확인했

다는 한계가 있다. 평행추세가정은 다기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수록 강건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차후 근로

환경조사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 두 집단의 추세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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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부표 1 산업 대분류 기초통계량

변수
고객응대근로자 기타근로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농업, 임업 및 어업 1,759 1.6% 17,616 19.5%

� 광업 11 0.0% 57 0.1%

� 제조업 6,709 6.1% 20,867 23.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225 0.2% 417 0.5%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98 0.1% 257 0.3%

� 건설업 3,831 3.5% 7,227 8.0%

� 도매 및 소매업 29,189 26.7% 9,378 10.4%

� 운수 및 창고업 4,882 4.5% 2,632 2.9%

� 숙박 및 음식점업 15,022 13.7% 4,969 5.5%

� 정보통신업 1,216 1.1% 2,077 2.3%

� 금융 및 보험업 4,903 4.5% 1,657 1.8%

� 부동산업 4,266 3.9% 1,917 2.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86 1.7% 2,400 2.7%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3,110 2.8% 3,890 4.3%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23 2.7% 4,137 4.6%

� 교육 서비스업 8,093 7.4% 3,365 3.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03 7.4% 3,631 4.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598 1.5% 721 0.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1,084 10.1% 2,944 3.3%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370 0.3% 355 0.4%

� 국제 및 외국기관 3 0.0% 15 0.0%

표본수 109,281 90,529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KWCS) 3차~6차 자료.


